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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종합부동산세가 균형재원이긴 하지만 배부기 에 있어서는 최근 수요가 증하

고 있는 사회복지와 교육부문을 합리 으로 반 함으로써, 이러한 수요가 특히 많아 심각

한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

하는 것이 필요하다.

앙정부는 이러한 실을 반 하기 하여 종합부동산세 배부기 을 재의 “재정여

건(80%), 지방세운 상황(15%), 보유세규모(5%)”에서 → “재정여건(50%), 사회복지

(25%), 교육(20%), 보유세규모(5%)”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에 있다. 배부기 과 련

한 구체  내용은 련부처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, 내년도 종합부

동산세 배분시 반 하도록 할 계획이다.

2 ) 국 고 보 조 사 업 에  한  차 등 보 조 를  실 시 하 여  자치단 체 간  재정불 균 형 을  완화

우선, 사회보장 련 국고보조사업  지방비 부담 비 이 큰 ‘ 유아보육  기 생활

보장’ 등 2개 사업을 상으로 선정하여4) 그동안 획일 으로 용해오던 국고보조비율을 

기 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10%씩 차등 용하기로 하 다.

    시) 기 생활보장 사업 국고보조비율 차등 용 시 (서울지역)

종    개    선

국  비 지방비 국  비 지방비

5 0 5 0

60 40  * 인상보조율 용

50 50

40 60  * 인하보조율 용

한, 역-기 간 분담비율에 있어서도 기 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

20%씩 차등 용하기로 하 다.

    시) 기 생활보장 사업 역-기 간 분담비율 차등 용 시 (서울지역)

종  분담율 개선 분담율

  역 기    역 기  

5 0 5 0

70 30  * 인상보조율 용

50 50

30 70  * 인하보조율 용


